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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장애인자립생활 전환서비스 운영 지원계획

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서울시 자립생활주

택체험홈사업이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전환사업으로 서비스지원 운영이 구청사업으

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운영계획과 정기적인 지도,점검으로 참여

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

Ⅰ 사업개요

    ○ 사업명 :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

    ○ 사업기간 : 2015. 1월 ~ 2016. 11월

    ○ 위치 및 시설규모

구 분 위      치 면 적 시설규모

가 형
노원구 월계4동 월계로53길21
동원베네스트A 101동1001호

84㎡ 방2개 및 주방 거실

나 형
성북구 동소문로34-6,202호
(동소문동3가)

111㎡ 방3개 및 주방,거실

    ○ 관련규정 : 『장애인복지법 제53조 자립생활지원』 

Ⅱ 운영방법

    ○ 운영주체 : 성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탁 운영

    ○ 입주인원 : 주택별 2 ~ 3명이내(현 이용인원 2명)

    ○ 운영현황 

구 분 입소자 보증금 등

가 형
개인소유 아파트 1명
(남, 지적장애3급)

- 보증금: 20,000,000원(장애인자립센터 자부담) 
- 임대료 : 14,400,000원 (1,200,000원x12월)
- 관리비 : 1,800,000원(150,000원x12월)



나 형
LH공사 소유 주택 1명
(남, 지적장애3급)

- 보증금: 54,577,000원(시 복지재단 부담)  
  3월부터 인상분 304,000원(사업비로 충당)
- 임대료 : 192,000원 (16,000원x12월)
- 관리비 : 3,655,000원(1년 분)

    ○ 입주자기준 : 서울시 거주 중증 장애인중 지역사회 자립생활 가능한자로 선발

    ○ 입주자모집 :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서울시 복지재단 연계 추천

    ○ 입주기간 : 기본 6개월. 필요시 연장 6개월

                가형 주택 2년,나형 주택 5년(순환 입주가능하며 최장7년이내)

    ○ 주요프로그램 

              - 중증장애인들의 시장보기 및 요리실습

              - 일상 생활 관리(은행업무, 관공서업무등 익히기) 

              - 지역사회 일원으로 동질성 회복

              - 탈 시설이후 자신감을 갖을수 있는 과정

              - 컴퓨터 자격취득 과정 교육

        ▷ 프로그램코디네이터 상주 운영

Ⅲ 예산지원

   ○ 지원예산 : 49,117천원(전액시비)
      

   ○ 보조금 신청 : 매분기말 까지 신청서 징구  
   
   ○ 지원방법 : 매분기초 5일한 재무과에서 센터 운영비 통장에 무통장 입금 
 
   ○ 월별교부액 : 12,279,250원
     
   ○ 정산방법 : 매 분기초 지출증빙서 첨부 정산



구   분 금액 비고

인건비(4대보험료 포함) 21,032

운영비

관리비 5,455

임대료 14,592

공공요금 3,120

소  계 44,199

사업비 

개별동료상담 및 
프로그램 진행비

4,558

비품구입비 360

소  계 4,918

총  계 49,117

○ 보조금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천원)

○ 예산과목 :  장애인복지증진,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, 민간이전(307), 

              민간위탁금(05),사회복지사업보조

Ⅳ 지도점검실시

   ○ 추진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, 장애인복지법 제61조

   ○ 개   요

       - 점검기간 : 상,하반기 각1회

       - 점 검 자 : 장애인지원팀장 외 담당직원 

       - 점검방법 : 현지 출장 점검

       - 점검내용 : 각종 보조금 집행관련 전반사항

    ○ 적출사항에 대한 시정 및 문제점에 대한 강구, 제도개선



    ○ 보조금 등 부당·불법 집행액 환수

    ○ 개별 지적사항에 따라 관련 규정 적용하여 신분·재정적 조치요구 등

Ⅴ 행정사항

   ○ 성북소리, 홈페이지 등 홍보

   ○ 지도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후 장애인복지 추진계획에 반영 

붙임 : 1. 일반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위탁 협약서 1부. 

      2.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.  


